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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50호

의 안 명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228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국가보훈부,

법원(정책제안)

의 결 일  2024. 1. 22.

주   문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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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월 22일

위 원장   유 철 환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 별지 >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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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v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일상생활 속 전자민원 이용 불편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과제 선정

□ 추진 배경

○ 정부가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98년 무인민원발급기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제증명의 발급 가능 민원종수와 발급 건수는 지속적 증가

     ※ (발급가능 민원종수) 59종(2014년) → 119종(2023년)으로 증가

     ※ (발급 건수) 19,899,531건(2014년) → 35,425,591건(2021년)으로 증가 

○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와 편리함으로 인해 지자체별 발급기 

운영 대수도 확대되면서, 비용부담 문제, 발급서류 종류, 이용시간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의 불편민원이 수시로 제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 A2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무인발급기는 있지만 
기능이 없어 창구 발급(500원) 해야하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A1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무료)를 이용해야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감

▴B면사무소는 점심시간 문을 잠궈놓고 두드려도 나오는 이가 없어 무인발급기 
사용이 불가한데 발급기를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2023. 8월, 국민신문고)

○ 이에,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생활 속 국민불편 고충민원 제도개선 사항 발굴 : ~ 2023. 9월

○ 전자민원 이용 불편 해소관련 실태조사 실시 : ~ 2023. 12월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 협의 : ~ 2024. 1월

○ 위원회 상정‧의결, 권고 : ~ 202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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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현황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지자체별 조례․

지침 등

▪민원처리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운영 현황

○ (정의)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

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

○ (도입목적) 제증명 발급 창구 확대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설치장소) 주민센터, 병원 등 전국에 5,510대가 설치 

○ (발급서류)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국세증명, 건강보험 등 119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 중(2023년 기준)

○ (본인인증)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 당시 등록한 지문으로 본인임을 인증

- ‘행정사무 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 장치*

표준규격’에 따라 처리



- 3 -

   * 전자적 본인확인 장치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또는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일치 여부 판별 장치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
(행안부 고시))

▪생체지문 입력부
 ◦지문 입력창 : 가로, 세로 13mm 이상
 ◦입력해상도 : 500dpi x 500dpi 이상
 ◦쉽고 편리하게 정확한 위치에 지문 입력할 수 있는 구조
 ◦손가락 습기 및 건조 상태에 상관없이 생체지문 인식

▪연산처리부
 ◦연산처리장치 : 32bit 이상의 연산처리 가능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 생체지문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

 발급 절차

발급
절차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 2018. 6월부터 2023. 6월까지 5년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연관어 중 ’가족관계증명서, 지문인식‘ 단어가 큰 비중 차지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연관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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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

(2023. 10월 기준)

지역명 인구수(명) 면적(㎢)
설치 

대수(대)
1대당

인구수(명)
1대당

면적(㎢)

전국 51,354,226 100,444 5,510 9,320 18

서울 9,400,249 605 719 13,074 1

부산 3,298,213 771 250 13,193 3

대구 2,376,978 885 145 16,393 6

인천 2,990,276 1,067 203 14,730 5

광주 1,421,760 501 178 7,987 3

대전 1,443,965 540 118 12,237 5

울산 1,104,031 1,063 142 7,775 7

세종 386,079 465 49 7,879 9

경기 13,627,840 10,200 1,112 12,255 9

강원 1,529,500 16,830 279 5,482 60

충북 1,594,211 7,407 258 6,179 29

충남 2,128,563 8,247 404 5,269 20

전북 1,757,295 8,073 261 6,733 31

전남 1,805,823 12,361 400 4,515 31

경북 2,558,085 19,036 436 5,867 44

경남 3,255,239 10,542 475 6,853 22

제주 676,119 1,850 81 8,347 23 

< 정부24시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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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분석

1 제한적 발급 문서 종류 및 본인 확인 불편

□ 발급 문서 종류가 제한적이고 기기별 상이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제28조에 따라 ‘열거주의‘ 방식

으로 규정 중

【민원처리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2호)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
확인

비고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1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필요

토지,지적,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1 불필요

임야대장등본 1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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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선 현장의 모든 무인발급기가 동일한 종수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기기별로 제각각 달라 이용 시 혼선 발생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 A2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무인발급기는 있지만 
기능이 없어 창구 발급(500원) 해야하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A1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무료)를 이용해야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감

(2023. 8월, 국민신문고)

- 실제로, 발급 가능 문서종수는 90종 이상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가 

4,871개(88%)로 가장 많고, 60~89종이 601개(11%)였으며, 30종 미만에

그친 경우도 36개(1%)나 되어 기기별로 문서종수 차이 발생

< 무인발급가능 문서 종수 >

(‘23년 10월, 229*개 지자체 기준, 총 5,510기)

* 229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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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발급 문서 종류의 열거주의식 규정, 기기별 기능 제한에 

따른 불편으로 인해 문서종류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 무인 발급 불가능 서류(예시) >

1. 민원처리법상 접수‧처리 민원에 미포함된 문서 예시
 -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제대군인(자녀)교육

지원대상자 증명,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교육
지원대상자증명 등 유공자관련 신분 확인(이상 ‘국가보훈부’ 소관)

☞ 현재,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발급은 방문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
 
2. 기기 미지원(민원처리법상 접수․처리 가능 민원에는 포함) 
 - 대학졸업증명, 졸업예정증명 등 학위증명(이상 ‘교육부’ 소관)

☞ 현재, 학적부는 대학별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민원처리법상 대학
졸업증명서는 인정되나 실제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 불가

- 최근에는 대학졸업증명이나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 등 보훈

신분확인‧학사관계 문서 중심으로 무인발급 요청 민원이 증가

< 학사관계 증명 >
▴취업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필수인데, 졸업한 학교까지 방문하는 실정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공립대학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발급 조치가 혹시 
어려운가? 사립대는 안된다 해도, 국공립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2023. 10월, 국민신문고)

▴(민원질의) 대학교 졸업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한가? 
아니면 학교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

  (답변) 대학 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교육청 민원실이나 지자체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졸업한 대학으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음.(무인민원발급기 불가) 또한,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지자체에서 
수령가능(팩스민원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

(2019. 5월, 국민신문고)

< 국가유공자(유가족) 신분 확인 >
▴국가유공자증은 왜 무인승차권이 발급이 안되나요.

(2019. 8월, 국민신문고)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왜 발급이 왜 불가능한가? 국가
유공자 확인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도록 할 계획은 전혀 없는지?

(2018. 12월,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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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예정)증명서는 청년층의 취업 시 제출 요구받는 필수서류에 해당

< 취업 시 제출서류(예시) >

공무원 채용시험(5,7급) 공공기관 민간기업

- 응시원서
- 졸업증명서(지방인재채용)

- 공인어학성적서
- 해당분야 자격증

- 입사지원서
- 졸업(예정)증명서
- 공인어학성적서
- 해당분야 자격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입사지원서
- 졸업(예정)증명서
- 공인어학성적서
- 해당분야 자격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무인발급기 우문 인식 불가 민원 지속 제기

○ 고령, 농업 등 생업 종사, 신체 질환 등 이유로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인증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비용 절약, 야간 이용, 접근성 문제로 수요가 큼

▴의외로 많은 국민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어 매우 불편함.

(2021. 8월 국민신문고)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싶으나, 피부 질환으로 오른손 
엄지 지문이 닳아 이용 못함.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절반인데, 
간단한 서류를 뽑을 때도 동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돈을 두 배 내야 함. 
열 손가락 지문 중 하나만 대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음.

(2019. 9월 국민신문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민원서류가 필요하지만, 지문인식이 안되는 국민들은 정시
에 관공서를 방문해야 해서 불편, 낭비 요소가 큼.

(2021. 5월 국민신문고)

▴어르신들은 지문이 많이 닳는 경우가 있어,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인식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말고 민간인증서 로그인 등도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2023. 1월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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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만을 고수

하면서, 주민등록 등록 지문이 미인식되는 경우 일선에서 혼선 발생

【민원처리법 하위 법령】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문서를 발급할 때 민원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Ⅰ 개요, 4. 용어의 정의 
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
하고 있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전자 지문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A씨는 30차례 이상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10분간 쩔쩔매다 창구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했지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

▴지문인식기가 불편한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는 만 17세에 등록한 지문이 
오랜 기간 흐릿해지거나 주름이 생길 경우 인식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가 본인인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안면인식‘이나 ’홍채인식‘ 등 현대적인 장비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량이 많은 민원인은 한 번에 
지문인식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 큰 불편을 겪고 있음.

(2021. 6월 언론보도)

○ 단일 지문인증 방식은 지문 위조 등 위험으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유지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행정안전부 답변) 지문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에는 기존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및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과 외부망 간 연계가 필요하나, 제증명 등 지자체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외부망과 연계 시 시스템 보안 문제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2021. 6월 국민신문고)

▪지문 위조는 이미 인터넷에서는 익숙한 일. 실리콘·점토를 이용한 지문 복사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음. 위조 위험은 커졌지만 정작 당사자가 
지문을 이용한 기기를 못 쓰는 일이 벌어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기엔 쉽게 
위조할 수 없는 생체인식 방법을 복합 적용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2021. 11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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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시간 및 수수료 상이

□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상이

○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도 지자체나 주민센터별로 상이하여 

이용자 간 차별과 불편 초래

▴A면사무소는 점심시간 문을 잠궈놓고 두드려도 나오는 이가 없어 무인발급기 
사용이 불가한데 발급기를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됨

(2023. 8월, 국민신문고)

▴B구 ○○동주민센터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근무시간이 끝나면 문과 함께 닫아
버리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함. 무인발급기 도입의미가 없고 그저 세금낭비일 뿐
이라고 생각됨. 주민센터 근무시간 후에도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든지 
쓰지도 못하는 무인발급기를 없애든지 세금낭비를 막는게 필요함

(2019. 3월, 국민신문고)

- 현재, 대부분 연중 무휴(1,835개) 이용 가능했고, 근무시간 외 추가 

운영과 점심시간 포함 근무시간 운영이 같은 수치(1,804개)였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운영도 67개인 것으로 조사

<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현황 >

(‘23년 10월, 229개 지자체 기준, 총 5,510기)

- 최근,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센터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점심시간 이용을 제한하면서, 민원인의 불편 증가

   ※ 등기부등본은 (법원)시스템 운영시간(평일 09시~18시) 이내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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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발급기 수수료 상이

○ 국가유공자는 민원처리법상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나, 무인

민원발급기로는 유공자 신분확인이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수수

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실정*

▴(민원질의) 수급권자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식하면 무료 발급되는데, 국가 
유공자는 주민센터에서 대면 발급해야 함. 유공자도 무인발급 이용하여 무료 
발급 해주었으면 함

▴(답변) 지자체의 무인증명발급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활용되어 
국가유공자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 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못받고 
있음. 가까운 시일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2013. 3월, 국민신문고)

○ 한편, 전자문서로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문서인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족관계

증명* 등의 수수료(발급 비용)가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해당 문서 수수료는「주민등록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수료 감면 지자체도 상당함 

【수수료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
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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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현황 >

구분 무료
200원
이하

400원
이하

600원
이하

800원
이하

1,000원
이하

발급
불가

계

주민등록등(초)본 34 195 229*

토지(임야)대장등본 3 3 40 183 229

건축물대장 3 3 41 182 229

농지원부(농지대장) 4 1 224 229

등기부등본 229 229

국세 납세증명서 229 229

지방세 납세증명서 229 229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4 25 68 132 229

졸업증명서-국립대학교 229 229

졸업증명서-사립대학교 229 229

가족관계증명서 20 1 208 229

* 국‧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불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규정(민원발급기 수수료도 무료)

< 3개 기초지자체 비교(예시) >

구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수영구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발급기 민원창구 발급기 민원창구 발급기

민원문서 종류 82종 83종 83종

운영시간
09~18
(평일)

09~18
(평일)

09~18
(평일)

24시간
(연중무휴)

09~18
(평일)

24시간
(연중무휴)

수
수
료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200원 400원 200원 400원 무료

가족관계
증명서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

건축물대장 500원 500원 500원 300원 5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00원 800원 800원 400원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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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무인발급기 이용 불편 및 비효율

□ 전용 기기 설치와 발급 종류 제한으로 이용 불편

○ 지자체가 신청 후 법원의 승인(대법원 지정)으로 설치·운영되면서,

확대가 용이하지 않고, 행정 무인발급기와는 별도 설치되어 이용 시 

혼동 발생 및 편의 저하

   ※ 법원은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 보안 실태 등을 조건으로 승인 중

< 행정‧법원 무인발급기 비교 >

행정기관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

결재방법
카드, 현금

* 등기부등본은 현금만 가능

카드, 현금

승인권자
행정기관 

* 법원 민원서류는 법원승인 후 탑재
법원(행정기관 신청)

문서종수 119종 3종

설치대수 2023. 10월, 총 5,510기 2023. 9월, 총 91기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지침 >

▴시·군·구청의 청사 내부일 것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
▴단,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설치 가능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중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설치 가능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
 ①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무인발급기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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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주민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 민원발급기(이하 ’법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는 법원 민원서류 3종*만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하여 주민 이용상 불편 야기

   ※ 법원 무인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서류

      1. (법원 민원서류 3종) ①법인인감증명서, ②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기업 활동에 활용되는 서류

      ☞ 이 중 ①, ②는「민원처리법」상 무인발급 가능 목록(119종)에 미포함

      2. (법원 민원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 (발급 방법 예시)

       - 법인인감증명서 : 창구, 무인발급기로 발급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방문 예약 수령)

▴○○시청에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으나, 갈 때마다 줄서야 함. ○○시
에는 인구와 회사가 너무 많은데 1대로는 부족함.

(2022. 3월,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가장 가까운 방문지는 △△지원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한데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함.

  (답변) 현재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함. 법원행정처의 사전심사를 득해야 
하고 기기 구입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2022. 12월, 국민신문고)

▴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전세 관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음. 
관련 부서는 법원에서 권한을 주지 않아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 답변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밖에 없음.

(2023. 4월, 국민신문고)

▴1년에 1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나 법원 승인이 어렵고, 법원 무인발급기의 
설치비(20백만원 이상) 및 유지관리비(2백만원/년)를 고려 시 효율성이 낮음.

(2022. 11월, ○○군 무인발급기 담당팀장 의견)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보안 등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임. 계속 설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긍정적이지 않음.

(2022. 11월, □□시 무인발급기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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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기 >

○ 행정‧법원 민원서류가 함께 필요한 경우, 발급기관을 개별로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 발생

< 법원 민원서류 사용처 예시 >

(병원)환자 사망 시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법인 부동산 매도 시 

소유권 증명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통장 사본

- 소유권 증명하는 서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토지거래허가서 등

   ※ 사망진단서(사망원인, 일시, 확인자)를 장례식장·화장장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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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부담 문제와 결재방식 비효율

○ 무료 발급이 가능한 행정 문서와 달리, 법원 민원서류는 아직까지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불만‧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

【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기능 추가 요구】
∎(민원내용)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감면대상자를 선택하는 

화면을 통해 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이 적용
되지 않아 불편함.

∎(법원행정처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1.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
   3.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4.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수수료는
     ·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5. 동규칙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동규칙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 건당 200원 으로 규정되어 있음.
  현행 규정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에게 무료 발급 안됨. 제도개선사항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 중임.

(2018. 8월, 국민신문고)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문의(수수료 면제 관련)】
∎(민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 발급 시, 요금 투입 전 ‘창’이 뜨고, 국가

유공자 등 면제대상 여부를 물어보고 조회 후 맞으면 수수료 면제 가능.
  반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는 면제대상 여부를 안물어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8조는 가족관계등록부도 수수료 면제 가능 증명서이고 관공서 
창구에서는 면제 가능 왜 무인발급기에서는 안되는지?

∎ (법원행정처 답변) 위 민원답변과 동일한 답변으로 처리
(2019. 6월, 국민신문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제28조제4항)이 아닌 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서 규정(제28조제2항 단서)을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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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등의 수수료 부과조항 주요 제‧개정 이력 >

제‧개정일 주요 내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07. 11. 28.
(제정)

제28조제2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초본 수수료 규정

제28조제4항 1~3호
 - 수수료 면제 대상 : 공무원 직무상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법률 

규정

2009.  6. 26.
개정

제28조제4항 3~8호 
 - 국가보훈대상자를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

2011. 12. 12.
제28조 제2항 단서 추가
 -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할인

2013.  1.  8.
제28조 제2항 단서 개정
 - 인터넷 발급 시 면제 추가

2020.  7. 27.
제28조제4항 9호 
 - 한부모가족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

○ 특히, 현금‧카드결제 가능한 행정 무인발급기와 달리, 부동산 등기

서류 발급은 현금만 가능하여 디지털 결제정책에 반하고 불편 발생

【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카드결제 요구】
∎(민원 내용)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여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 현금을 챙겨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카드결재 요청함.

∎(법원행정처 답변) 등기국,과,소 유인창구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에는 
2020.6.29. 전국 등기국‧과‧소에서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2020. 7월, 국민신문고)



- 18 -

□ 기기 설치와 정산 과정의 행정 비효율

○ 법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소액임에도, 발급 실적과 수수료를 

익일마다 법원에 송금하는 절차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 야기

< □□군 정산 사례 >

1. 법원수수료 연도별 정산 내역 및 일평균 수수료
(금액 단위 : 원)

지자체 발급기 
대수

연도별 수수료 합계 일평균
수수료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A면 1 681,000 760,000 851,000 1,008,000 605,000 3,905,000 2,140 

B읍 1 1,714,000 1,582,000 1,419,000 1,416,000 1,261,000 7,392,000 4,050 

C면 1 27,000 219,000 246,000 337 

D면 1 495,000 607,000 438,000 485,000 467,000 2,492,000 1,365 

E면 1 262,000 275,000 324,000 519,000 285,000 1,665,000 912 

F면 1 34,000 301,000 335,000 459 

G읍 5 2,345,000 2,298,000 2,815,000 2,800,000 1,260,000 11,518,000 6,311 

H군 3 5,171,000 4,239,000 4,002,000 4,089,000 2,963,000 20,464,000 11,213 

I읍 1 58,000 861,000 919,000 1,259 

총합계 15 10,668,000 9,761,000 9,849,000 10,436,000 8,222,000 48,936,000 

2. H군 1일 6천원(6건) 정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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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한다. 
1.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
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2.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송금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관할 등기소에서 출력한 
외부 무인발급기의 일일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대조·확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함께 마감처리한다.

○ 행정 무인발급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최소 1년 이상 기간 소요

   ※ 행정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법원 민원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그침(해당 문서는 민원처리법 119종에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3월)

➠
심사(4~10월)

➠
결과통보‧서류제출(11월)

자치단체▶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신청서, 보안점검확인서

법원행정처
보안성 검토

자치단체▶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기본‧보충계약서, 보안서약서,
사용자식별부호신청서

➠
ID부여‧후속절차안내(12월)

➠
발급환경구축(1~2월)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자치단체
자치단체▶관할등기소

ID등록 등

▴1년에 한번만 지자체 수요조사 후 신청을 받아 1회만 승인해 주고 있어 수요
조사 이전에 구입‧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조사 
이후 구입‧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1~2년 더 소요됨.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어도 승인 전까지는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하고 민원은 계속 제기됨.

  (예시) 수요조사 기간 : 5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 : 8월)
(2022. 11월, □□군 무인발급기 담당 팀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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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법원 내부규정상 지하철 역사‧금융기관 등 민원인 왕래가 많은 

공공시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승인이 쉽지 

않고 시간도 소요되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이 지연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지침 】

제3조 (설치장소) 
① 외부 무인발급기는 시ㆍ군ㆍ구청 등(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내부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중 외부 무인발급기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신청 결과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승인 건수 및 승인율

승인율 83% : 316개 승인, 65개 불승인

▪ 주요 부적합 사유 예시

설치장소 검토결과 부적합 사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부적합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항시 경계가 불가능한 
타 기관에 설치 예정으로 보안에 취약함

KTX 광명역

광명사거리역-1(좌)

소흘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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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확대와 지역 간 차별 해소 요구

○ 행정기관 외 병원, 은행 등 외부 공공장소에도 ’법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지속 제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 서류를 발급 못해 불편함. 
구청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법원 서류는 발급할 수 없음. 규정완화 
등 적극행정으로 법원 서류를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주길 바람.

 (2020. 1월, 국민신문고)

▴유관기관 협의 끝에 기준과 체계에 맞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병원 본관 1층에 
설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함. “병원은 각종 서류 발급 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중요.” 그동안에는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했음. 

(2023. 5월, 언론보도)

○ 지자체별 기기 설치 대수의 차이로 인해 기기 1대당 인구수나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민원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

▴○○시기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법원 통합무인 민원발급기가 
없고, 아직도 법원등기업무를 위해서는 인근시‧군 등 20분 정도 이상 거리를 
가야 업무처리가 가능함

(2020. 10월, 국민신문고)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는 법원 무인발급기 1대당 인구수가 40만명 미만
이고, 1대당 면적은 110㎢ 미만이나, 지역별로 각 1대가 설치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1대당 인구수는 150만명 초과, 1대당 면적은 
10,000㎢ 초과함.

▴서울과 강원을 비교할 경우, 1대당 인구수는 4배 이상, 1대당 면적은 732배 
차이남.

(2022.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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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법원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총 91대 기준) >

지역명 인구수(명) 면적(㎢)
설치 

대수(대)
1대당

인구수(명)
1대당

면적(㎢)

전국 51,354,226 100,444 91 564,332 1,104 

서울 9,400,249 605 26 361,548 23 

부산 3,298,213 771 5 659,643 154 

대구 2,376,978 885 11 216,089 80 

인천 2,990,276 1,067 10 299,028 107 

광주 1,421,760 501 3 473,920 167 

대전 1,443,965 540 2 721,983 270 

울산 1,104,031 1,063 2 552,016 531 

세종 386,079 465 　 - -

경기 13,627,840 10,200 18 757,102 567 

강원 1,529,500 16,830 1 1,529,500 16,830 

충북 1,594,211 7,407 5 318,842 1,481 

충남 2,128,563 8,247 2 1,064,282 4,124 

전북 1,757,295 8,073 2 878,648 4,037 

전남 1,805,823 12,361 1 1,805,823 12,361 

경북 2,558,085 19,036 2 1,279,043 9,518 

경남 3,255,239 10,542 1 3,255,239 10,542 

제주 676,119 1,850 　 - -

* 인구수는 ’23년 9월 데이터 기준, 면적은 ‘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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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발급 문서 확대와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 무인민원발급기 접수‧발급 문서 종류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 종류 확대(일반 행정서류 외 

보훈행정‧교육 분야 문서 등) 

    ※ 추가 발급서류(예시)

소관 기관 대상 문서(예시)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교육부 대학졸업(예정)증명, 대학성적증명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등 대상자에 대한 심사 ‧판정 절차와 검토시간이 

소요되는 서류는 제외 가능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규정 개정

    (국가보훈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본인인증 방식 다양화

○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시 기존 본인인증방식 외 모바일 주민등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도록 개선

    ※ 중장기적으로 본인인증 방식 개선(예시)

      - 간편인증, 인증서인증

      - 얼굴인증, 홍채인증

      - 십지지문 인증(모두 인식 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십지지문 인식(Ex 5개 중 3개))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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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 설치장소‧운영시간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추가 시 운영시간을 연장‧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

    ※ (기존 무인발급기) 점심시간 당번제 도입,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기존 사무

공간 외 장소로 이전 등 검토

□ 수수료 인하‧감면

○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감면

하고, 수수료 인하내용과 사용방법을 고지 ‧홍보

정책제안

장래적으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민원
처리법」제28조의 2항의 감면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행정안전부)

 ⇨ 지자체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규정 등에 반영

< (예시) 사무공간 외 설치 >

건물외 설치(24시간 운영) 건물내 설치(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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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안-법원> 무인발급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

□ 법원 민원서류의 수수료 감면

○ 민원창구에서 법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 무인

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단서 규정(제28조제2항 단서)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제28조제4항) 적용 등

□ 법원 민원서류 발급 환경 개선

○ 민원서류 119종을 법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통합하거나,

법원 민원서류 2종(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등)을 민원처리법 

발급 목록에 추가하여 행정 무인발급기를 통한 처리 허용

○ 행정 무인발급기 사용 시 현금 결제만 가능한 서류(부동산등기사항

증명)도 카드 결제 허용하도록 개선

○ 민원인 접근이 용이하고 왕래가 빈번한 청사 및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등에 법원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및 절차 완화

    ※ 설치절차 완화(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수요조사 : 1회/년 → 1회/분기, 수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을 지자체 소재 등기소에 수시 접수 등

□ 법원 민원서류 정산 시 행정 효율성 개선

○ 일일 정산 방식을 분기별‧반기별 등으로 완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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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비고

 발급 문서 
확대와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 무인민원발급기 접수‧발급 문서 종류 
확대

  - 보훈행정‧교육 문서 등 무인민원발급
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 종류 확대

국가보훈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조치기한 
2024. 
7월

○ 본인인증 방식 다양화
  -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시 다양한 방식

으로 본인인증
행정안전부

조치기한 
2024. 
12월

 접근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 설치장소‧운영시간 확대
  - 신규 추가 시 운영시간 연장‧확대

지자체
조치기한 

2024. 
7월

○ 수수료 인하
  - 수수료 인하‧감면 및 인하내용과 사용

방법 고지‧홍보

○ 「민원처리법」제28조의 2항의 감면율을 
시행령으로 규정

행정안전부 정책제안

 법원 
무인발급기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법원 민원서류의 수수료 감면
  - 민원창구에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법원행정처 정책제안

○ 법원 민원서류 발급 환경 개선
  - 민원처리법 발급 목록에 법원 민원서류 

2종 추가 내지 119종을 법원 무인발급
기에서 발급 하도록 개선

  - 행정 무인발급기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한 
서류(부동산등기사항증명) 발급 시 카드 
결제 허용

  - 법원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및 설치 
절차 완화

○ 법원 민원서류 정산 시 행정 효율성 
개선

  - 익일 정산 방식을 분기별‧반기별 등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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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
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
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
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
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
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규칙)

1.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19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1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1 불필요 　
임야대장등본 1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
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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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합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촌
농지원부 1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
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
득세

18 필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요 　

건축(법원)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필요 　
제적초본 1 필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성적증명서 1 필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요 　
제적증명서 1 필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 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요 　
휴업사실증명 1 필요 　
폐업사실증명 1 필요 　
납세증명서 1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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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사실증명 1 필요 　
소득금액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
입용)

1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
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
개인)

4 필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요 　

여 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1 필요 개정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요 개정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요 개정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필요 개정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요 개정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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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
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
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
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
료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
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
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
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
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
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
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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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
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
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
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
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
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
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
다)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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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
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등)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3항 , 「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2항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의 지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4항 , 「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4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2항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
서 및 「상업등기법」제1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설치장소) 
① 외부 무인발급기는 시ㆍ군ㆍ구청 등(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내부로서 폐쇄회로 텔

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중 외부 무인발급기의 설치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의 관할 등기소) 
① 외부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업무의 관할 등기소는 그 무인발급기 설치기

관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의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등기과ㆍ소(이하 관할 등기소라 한다)로 한
다. 

② 삭 제(2011. 10. 12. 제1418호) 

제4조의 2 (설치, 운영 등의 특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의 경우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은 이 지침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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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과의 협의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운 영 
제5조 (운영관리담당자) 
외부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관장하는 자(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관할 등기소장은 그 
무인발급기를 관리할 운영관리담당자(이하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 및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라 
한다)를 각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각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
부 무인발급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
야 한다. 
1. 외부 무인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 외부 무인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의 보급 및 프린터 토너의 교체, 동전보충과 프린터나 인증기의 종이걸림과 같은 간
단한 장애의 해결 등 통상의 관리업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절차 이행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발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발급수정절차 요청.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외부 무인발급기에 그러한 기능
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부 무인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영수증 요청시 영수증 발급 
등) 

5. 외부 무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 발생시의 처리절차 준수 
6. 보안관리의 철저 등 

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

여야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의 제공 등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의 보급(별지 제4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2. 현금으로 납부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발급 시 발급수정절차의 이행.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

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장애 및 사고상황에 대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사용

자도움창구(UHD)(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의 보고 
5.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와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6.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항 변경 시 즉각적인 대민 공시 
7. 외부 무인발급기에 대한 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방문점검(별지 제3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②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시간)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기관
의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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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
한다. 

1.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
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2.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송금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관할 등기소에서 출력한 
외부 무인발급기의 일일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대조ㆍ확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
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함께 마감처리한다. 

②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된 발급수수료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정산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
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발급 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
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10조 (유지ㆍ보수 등)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서로 협조하여 외부 무인발급
기를 유지ㆍ보수하고, 장애상황을 처리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은 관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가 설치

기관의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그 제공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간에 협의하
여 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용지만을 제공한다. 

2.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파손출력 등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
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회수하고, 해당 발급수수료를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발급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현금으로 반환한다. 
나. 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경우(외부 무인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경

우에 한한다) 납부 당일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해당 신용카
드 결제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한다. 납부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발급수수료
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
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4. 나.에 따른 절차를 안내한다. 

3. 제2호의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그 사실을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재한 
뒤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FAX나 e-mail 등으로 통지하여 주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
영관리담당자는 발급수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
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뒤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
재한다. 

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회수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수정발급내역에 편철하여 등기
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5.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설치기관 방문 시 편철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설치
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수정발급내역과 편철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인수하여 등기
특별회계수익금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
영의 경우 파손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인수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6. 외부 무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즉
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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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프로
그램상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행정안전부 사용자지원창구 
(지방 행정 정보화사업단)를 경유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
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관리 
제11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연결) 
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외부 무인발급기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외부 무인발급기는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하여 등기정

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내부에 설치한다.

제12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무인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된 등기정보시스템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외부 무인발급기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에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

성하여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등기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특이사항이 발생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등기소장과 중앙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 식별부호) 
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7호 양식의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서를 작

성,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관리소에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기소장은 사용자 식별부호를 발급 받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이름, 발급일자 등을 등재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기관의 장은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
시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보안관리) 
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

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이
를 중앙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외부 무인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관련 업체 
직원이 외부 무인발급기를 수리중일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수리장소에 참
석하여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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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목적 이외의 외부 무인발급기 사용금지) 
① 등기소 및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되며, 비인가자가 외부 무인발급기에 접근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시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 내부에 임의로 불법적인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 의해 불법적인 장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외부 무인발
급기의 봉인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정지) 
중앙관리소는 등기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작업, 예방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을 일정시간 동안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연락망의 비치)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중앙관리소 및 해당 지역관리소의 비상연락
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운영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사용자지원창구(지방행정 정보화사업단)의 비상연락망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9조 (무인발급기 열쇠 관리) 
① 외부 무인발급기의 열쇠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각각 관리하

고, 비상열쇠는 관할 등기소에서 관리한다. 
② 비상열쇠는 열쇠의 도난이나 분실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만 관할 등기소장의 승

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정기 및 수시점검) 
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설치기관을 방문하여 외부 

무인발급기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한다. 
②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를 즉시 관할 등기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특

이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중앙관리소에도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보안관리 등의 특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운영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기정보시스템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정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
인민원발급기에 부가되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 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
성, 신뢰성 및 상호 연계성 등의 확보와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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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표준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
확인장치에 적용한다.

3. 근 거
가.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
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민원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
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전자 지문정보의 일치 여부
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다. 생체지문은 인체에 있는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라. 주민등록증 지문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말한다.
마.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과 동일한 지문으로 전자적 형태로 저
장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말한다.
바. 본인거부율(FRR)이란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
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임을 거부하는 오류 발생율을 말한다.
사. 타인인식율(FAR)이란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
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오류 발생율을 말한다.

5. 표준규격의 체계
○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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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규격
1. 기본규격
○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안전성
○ KS C IEC 60950-1 정보 기술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능
○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의 12.시험에 관한 규격 준수(온·습도 사이클시험, 내한성시험, 내
열성시험)
-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IEC 60068-2-30, KS C IEC 60068-2-1, KS C IEC 
60068-2-2 등 참조
다. 전자파 적합성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정보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
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및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준수해
야 한다.
(2)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응용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하여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필수규격
가. 하드웨어
○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생체지문 입력부, 연산처리부 등으로 구성한다.
(1) 장치의 구성
(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인증제품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의 생체지문 입력창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용전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생체지문 입력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해진 위치(하단부터 400mm이상 1,220mm이내 오른
쪽 상단)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39 -

(마)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와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정보전송은 USB 방식으로 한다.
(2) 생체지문 입력부
(가) 민원인의 손가락 지문을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창(가로, 세로 13mm이상)이 있어야 한다.
(나) 입력창은 사용상 긁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지문입력시의 입력해상도는 500dpi x 5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라)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정확한 위치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손가락의 습기 및 건조 상태에 상관없이 생체지문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3) 연산처리부
(가) 연산처리장치는 32bit 이상의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에서 
본인확인 연산처리(지문비교 등)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생체지문 정보,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
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한 결과가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의 생체지문정보를 무
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1) 본인확인 처리
(가) 본인확인 장치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접속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의 
비교시간은 생체지문을 입력한 후 부터 10초 이내이어야 하고,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다운로드 한 후부터 5초 이내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의 비교시간임. 네트웍의 사정에 따라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의 다운로드는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다) 지문 비교시 오류 발생율은 체취된 생체지문의 중심부분을 기준으로 지문입력창(가로·세로 
13mm이상)의 크기내로 입력된 지문에 대해 지문이 선명한 경우(전자적 주민등록지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가 지문융선의 끊어짐 및 뭉개짐 등으로 지문의 손상이 
크게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
1) 본인거부율(Type Ⅰ: FRR) :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임을 거부하는 에러율은 1/1,000 이
하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임을 거부하는 에러율 임)
2) 타인인식율(Type Ⅱ: FAR) :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
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에러율은 1/10,000 이
하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에러율 임)
(라)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지문 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본인확인 장치와 무인민원발급기와의 통신장애 시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 및 수동복귀
(RESET)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생체지문 입력오류 발생시에 음성안내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오류정보를 무
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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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규격
가. 하드웨어
(1) 주민등록증 입력부
(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입력부에 주민등록증을 삽입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주민등록증의 흡입 또는 배출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주민등록증에 
긁힘, 구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주민등록증의 걸림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음성안내와 무인민
원발급기로 장애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흡입·배출동작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 주민등록증 투입구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해진 위치(하단부터 400mm이상 1,220mm이
내 오른쪽 상단)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입력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지문 등을 인식한 후 이를 무인민원발급기 화
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된 정보를 중앙연산 처리부로 전송하여야 한다.
(사)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에는 기본 삽입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주민등록증 이외의 카드(예:신용카드, 전화카드 등) 투입 시 음성안내를 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로 오류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배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주민등록증 투입 후 10초 이내 생체지문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음성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로 시간초과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배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차) 주민등록증 투입 후 생체지문 입력부의 위치 및 방법을 음성안내 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
급기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생체지문 입력부는 시각장애인이 정확한 위치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산처리부
(가) 연산처리장치는 32bit 이상의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입력부내에서 본인확
인 연산처리(지문비교 등)를 하거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내 컴퓨터에서 본인확인 연산처리(지문
비교 등)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문자인식(OCR) 처리한 후 무인민
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생체지문 정보,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주민등록증 지문
을 비교한 결과 및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의 생체지문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4. 기타규격
가. 환경조건
1) 동작 온도 : 5℃ ～ 45℃±3℃
2) 동작 습도 : 10% ～ 80%±2%
나. 기타
(1) 제품의 모델(기종) 및 주요 부품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제품의 모델(기종) 및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 부품의 변경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2)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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